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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to identify the type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subjective perception 

on child rights in early childhood. And also this study investigated shifting views in teachers 

toward child rights before and after participating child rights education program. Using 

Q-methodology, 40 statements representing the child's fundamental rights enshrined i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selected as Q-samples.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using PC QUANL program.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eachers' 

subjectivity on child rights before the child rights education program is implemented was formed 

in a single type. However, teachers awareness of child rights was divided into two types after 

implementing the child rights education program: Type 1 was named as "non-discriminatory life 

protection-oriented type", Type 2 was named as "respect of the views and development through 

the caring-oriented type". Third, 6 teachers' subjective recognition about child rights were 

changed after receiving child right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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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종사하고 있는 유아교사들의 유아인권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유

아인권교육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유아교사의 인권의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었다. 유아교사 

15명을 대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권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대표하는 총 40개의 항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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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Q 표본을 분류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의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유아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시행 전

과 후에 동일한 Q 소팅 과정을 거쳤다. 연구 결과, 유아인권교육 프로그램 시행 전 유아교사의 유아인권에 대한 

인식 유형은 단일 유형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교사들은 생존권과 보호권을 중요한 권리로 인식한 반면 발달권과 

참여권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었다. 유아인권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유

아교사의 인권 의식은 ‘비차별적 생명존중과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와 ‘권리주체자로서 능동적인 참여와 성장’ 이

라는 서로 다른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마지막으로 유아인권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전과 후 유아인권에 대한 교사

의 인식 변화를 분석한 결과, 유아의 생존권과 보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9명의 교사는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

을 통해 그들의 인권의식이 오히려 공고해 졌으며, 6명의 교사는 유아의 참여권과 발달권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

식하는 의식의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유아인권, 유아교사,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

Ⅰ. 서론

1989년 유엔총회에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후 1990년 국제법으로 공포되었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

고(제3조), 아동이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받지 않고(제2조), 생존 및 발달을 보장받으며(제6조), 아동에

게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해 아동의 의견이 존중받아야 함(12조)을 일반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UN,

1989). 우리나라는 1990년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아동권

리 옹호국이 되었다.

아동권리협약에서 의미하는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뿐만 아니라 유

아도 권리의 주체로서 권리를 향유하고 권리를 침해당하는 상황으로부터 마땅히 법적인 보호를 받는

다.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 즉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가 인권인데(국가인권위원회, 2002; 문용린 외, 2003), 그동안 우리 사회는 유아

의 인권에 대해 무관심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국제사회도 다른 발달시기에 비해 영유아기의 인권 관련 정보가 부족함을 인식하고 유엔아동권리협

약 일반논평(General Comment No. 7) ‘영유아기 아동권리이행(Implementing Child Rights in Early

Childhood)’을 통해 유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발달수준에 적절한 방식으로 권

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UN, 2005). 유아용 인권교육과정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교

사 및 인권관련 시민단체의 요구를 분석한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도 유치원 단계부터 인권교육을 실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특히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태도와 가치의 습득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

야 하며, 인권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사연수를 통해 인권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11; 문용린 외, 2003).

아동권리협약은 발달적으로 지속적인 변화과정에 있는 아동에게 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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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아동의 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지도감독을 행할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이양희, 2007). 발달의 초기 단계에 있는 유아기는 특히 부모와 교사의 보살핌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경우 하루의 대부분을 교사와 함께 시

간을 보내며 교사의 권리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교사가 유아를 성장 발달하는 인격주

체로 존중하고,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지해 줄 수 있을 때 유아의 삶은 보다

풍요로워질 것이다(김진숙, 2009).

이에 본 연구는 유아인권에 대한 유아교사의 주관적 인식을 분석하고,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에 참

여한 후 유아교사의 유아인권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봄으로써 유아교사의 올바른 인

권의식을 고취하고 인권감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유아교

사의 유아인권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형과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유아교사의 유아인권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형과 특성은 어떠한가? 셋째,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 유아교사의 유아인권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변화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유아인권

인권이란 인간의 본성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리고 그것 없이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아동의 인권은 수세기동안 논쟁거리가 되어 왔는데,

아동의 인권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시민권과 정치권의 문제에 초점을 두면서 아동이 인권을 갖는다는

것이 마치 너무 많은 힘과 통제권을 아동에게 부여하고 동시에 부모나 교사와 같은 권위적 인물로부

터 힘과 통제를 빼앗아가는 것 인양 생각하였다(Smith, 2008).

그러나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겼던 종래의 관점은 아동이 그들 자신의 권리를 갖는 시민이자

사회적 참여자라는 인식으로 바뀌었다. 즉 아동의 욕구(needs)에 초점을 두는 대신 아동의 인권

(rights)에 초점을 두면서 아동을 취약하고 수동적인 개입의 대상으로 보았던 관점은 사회참여의 주체

이자 탄력성(resilience)과 개성을 지닌 능동적인 존재로서의 아동관으로 변화하였다(Smith, 2008).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네 가지 기본적인

권리를 갖고 있음을 천명하였다. 생존권은 아동이 생명을 유지하고 최상의 건강과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이며, 보호권은 차별과 학대 및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발달권은 정규적, 비정

규적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을 권리이며, 참여권은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사안을 알고,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05; UN, 1989).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n the Child)는 나이 어린 유아도 아동권리협약에 명시

된 모든 권리의 보유자이며, 유아기가 권리 인식의 결정적인 시기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출생에서

영아기, 유아기를 거쳐 학령기로 전환하는 8세 이하의 연령시기인 영유아기(early childhood)의 교육에

인권교육을 포함하고, 유아가 인권교육을 통해 자신의 관심사와 진보하는 능력(evolving capacities)에

적절한 방식으로 권리를 실행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UN, 2005).

유아에게 인권은 생활 가까이에서 직접 체득한 개념이 아닌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유

아가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인권의 실행을 위해 유아가 사회적 놀이와 탐색과

학습을 위한 시공간뿐만 아니라 신체적 양육과 정서적 돌봄, 그리고 민감한 지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

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유아가 그들 자신의 관심사와 흥미와 관점을 지니고 가정과 지역사회의 적

극적인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때 유아의 인권은 실현될 것이다(이미숙, 2010; UN, 2005).

2. 인권교육

인권문화의 구축을 위한 지식, 기술, 정보, 훈련, 교육의 모든 활동을 총칭하는 인권교육은 사회 전

반에 인권을 실현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국제사회

는 인권교육이 사회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를 진작시킬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와 폭력적 분쟁

에 대한 장기적인 예방책의 역할을 해 왔기에 그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5;

UN, 2010).

우리나라에서 아동권리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3년 1월 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2차 국가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심의한 결과가 알려지면서 부터이다. 당시 유엔아동권

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수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아동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아동

권리협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황옥경, 2010).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동권리교육의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아동권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편, 교사 연수 및 훈련, 인권관련 교육 자료의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황옥경, 2010). 우리나라의 경우, 인권교육의 제도화를 추진해

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정규과정과 모든 교과에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통합 편

성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 왔다(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03-2008).

교실에서 인권교육의 원리들이 학습자들에게 의미 있게 전달되기 위하여 인권교육은 대상 아동의

발달단계와 그들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감안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저학년 학습자들

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은 자아존중 및 타인존중, 인권원리들을 지지하는 학급문화의 발달을 강조

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자신과 타인의 권리문제에 대해 탐구할 기회가 주어진 유아가 인

권을 존중하는 성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에 유아기의 인권교육은 기초교육으로 자리매김해야 한

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김숙자 외, 2008). 그러나 영유아 인권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관심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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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문 인력 및 교육 자료의 부족 등을 이유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은 제대로 실행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미숙, 2010; 서영숙 외, 2009).

유아기 인권교육 관련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유아 인권교육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은 자

신과 타인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 인간의 존엄성, 의사표현, 바람직한 권리 행사, 평등, 교육받을

권리 등 이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이미숙, 2010). 유아 권리교육의 방법은 동극 또는 역할행동 해

보기, 이야기나누기와 같이 대화식, 시청각 교재나 교구를 이용한 놀이 활동 등 다양한 교수방법을 활

용할 것을 추천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김숙자 외, 2008; 서영숙 외, 2009).

국가인권위원회(2011)는 유아기의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동화, 이야기 나누기, 다양한 놀이 활동을

활용한 유아용 인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전체 9회기동안 유아가 존중, 비차별, 안

전과 건강, 교육과 휴식, 폭력으로부터 보호, 문제해결과 자기조절, 참여의 7가지 인권요소에 대해 학

습하면서 능동적인 권리주체로서의 역할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인권

의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발한 유아용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3. 유아교사의 인권의식

유아교육현장에서 교사는 유아가 추상적이고 규범적인 인권이라는 개념을 현실적인 개념으로 받아

들이도록 실제 생활경험에 기반 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평가함으로써 교실의 인권문화 조

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UN, 2010). 따라서 교사가 유아의 인권에 대해 올바

른 인식을 갖고 인권교육을 실시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김숙자 외, 2008).

유아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인권의식을 조사한 연구 결과, 교사의 연령, 경력, 학력

등 인구학적 배경변인에 관계없이 교사들은 유아권리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이미숙,

2010; 장희수, 2009; 정오순, 2009). 유아권리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을

조사한 장희수(2009)는 교사와 학부모 모두 아동권리협약의 네 가지 기본권 중 보호권과 관련된 이슈

를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여겼고, 그에 대한 권리교육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정오순(2009)은 유아교육기관의 생활주제와 관련하여 실제 생존권과 관련된 교육활동이 가장 많았으

나, 발달권과 참여권 역시 연간 생활주제와 관련하여 유아권리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하며 아동권리협약의 네 가지 기본권이 일과활동에 고루 통합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유아와 교사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면, 유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교사 중심의 활동을 흔히 볼 수 있고 유아의 개인적인 생활리듬과 흥미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교사가

시공간을 제한함으로써 유아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배송희, 2010; 최윤지,

2009). 그러나 유아권리교육 참여 경험이 교사의 유아권리에 대한 인식과 유아에 대한 이미지를 변화

시키고, 유아의 행동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밝혀졌다. 배송희(2010)의 연구에서 유

아권리교육에 참여한 교사들은 유아를 대상으로 교사의 권위와 힘을 행사했던 일상을 반성하고, 유아



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는 행동의 변화를 보였다. 또한 유아를 독립적이고 자

율적이며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이미지화하였다. 김진숙과 서혜

정(2011)은 유아권리 존중을 위한 유아교사의 실천과 반성과정이 유아로 하여금 자신의 의사를 표현

하고 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고

보았다.

유아교사의 유아권리에 대한 인식과 유아권리교육에의 참여의지가 높아도 유아교육기관과 가정, 지

역사회에 인권 친화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교사가 유아 권리를 실천하기 위해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 유아교사 양성과 재교육과정에 유아인권교육의 내용을 포함하고, 유아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아인권교육 자료와 유아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지침서를 보급하는 것, 그리고 부모교육을 통해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이 연계하여 유아의 권리가 존중되는 양육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서영숙 외, 2009; 이미숙, 2010).

Ⅲ. 연구설계

본 연구의 목적이 적은 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들의 주관성을 탐색하는데 있기 때문에 연구의 방

법으로 Q방법론을 활용하였다. Q 방법론에서 사용하는 표본은 자아참조적 항목으로 구성된 Q표본과

그것을 일정한 분포 속에서 분류하는 사람인 P표본으로 구성된다(김흥규, 2007). Q 방법론은 개인 간

의 차이가 아닌 개인내적 차이를 다루기 때문에 P표본의 수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않으며, 기존의 연구

방법과 달리 오히려 적은 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한다(김흥규, 1990; 2007).

Q 방법론의 원리와 절차에 따라 유아인권에 대한 자아참조적 항목인 Q 표본을 구성하고, 그것을 P

표본으로 선정된 15명의 교사로 하여금 일정 분포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김흥규b(2007)는 특정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면담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이 수렴되도록 Q 모집

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본 연구는 유아인권 분야의 전문가, 교사, 부모, 유아, 일반인 등 다

양한 사람들을 심층면담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Q 모집단을 구성하였다.

Q 소팅을 할 때 피험자는 어떤 조건하에서 행하게 되는데 이를 지시조건이라 부른다. 상이한 지시

조건을 따라 여러 Q 소트를 구할 수도 있지만 단지 시차를 달리해 Q 소트를 구할 수도 있다(김흥규a,

2007). 예를 들어 Goldstein(2007)은 치료과정에서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한 사람의 환자에게 20번의

치료를 하고, 각 치료 때마다 동일한 10개의 항목으로 Q 소팅을 실시한 후 이를 분석하였다(김흥규a,

2007에서 재인용). 본 연구는 15명의 유아교사가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참여 전과 후에 동일한 지시

조건에서 Q 소팅 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유아교사의 인식변화를 알아보았다.

1. 연구대상(P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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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15명의 교사이다. 연구대상의 연령은 만 22세~

만 31세(평균연령 만 25세)였으며, 출산 및 육아경험이 없는 미혼여성이었다. 연구대상의 대부분은 전

문대학을 졸업하였고, 경력이 3년 미만인 교사가 가장 많았다(<표 7> 참조).

2. 연구도구(Q표본)

유아의 권리에 관한 모든 진술문을 수집하기 위해 먼저 관련 문헌을 고찰하고(이재연ㆍ강성희,

1997; 최미희, 2011; Hart & Zeidner, 1993), 전문가로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

이 포함되도록 유아교육 및 인권분야 전문가 3명, 유아교육기관 원장 2명, 교사 2명,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4명, 유아 9명, 일반인 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의미가 모호하거나 중복되는

진술문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 유아권리에 관한 총 72개의 Q 모집단을 구성하였으며, 유엔아동권리

협약에서 제시한 기본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대표하는 각 10개의 진술문을 최종

선정함으로써 총 40개의 Q 표본을 구성하였다.

연구대상이 Q 표본으로 선정된 진술문이 적힌 카드를 분류함으로써 각 진술문에 대해 자신의 주관

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Q 소팅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이 진술문이 적힌 40장의 카드를

읽고 진술문의 중요성에 따라 긍정, 중립, 부정의 세 범주로 카드를 분류한 후 각 범주 내에서 진술문

의 중요도를 세분류하여 미리 정해진 정상분포의 형태로 카드를 배치하였다. 카드의 분류가 끝나면

연구자는 심층면담을 통해 분포의 양극단인 ‘전혀 중요하지 않다’와 ‘매우 중요하다’에 분류된 각 3장

의 카드에 적힌 진술문에 대해 연구대상의 의견을 듣고 응답내용을 기록하였다. 유아인권에 대한 연

구대상의 인식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는 동일한 P 표본을 대상으로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을 시

행하기 전과 후에 각각 위의 Q 소팅 과정을 거쳤다.

점수

( 카 드

수)

-4

(3)

-3

(4)

-2

(5)

-1

(5)

0

(6)

+1

(5)

+2

(5)

+3

(4)

+4

(3)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중요하다>

<그림 1> Q 소팅 분포도

3. 연구절차

본 연구에 참여의사를 밝힌 연구대상 15명에게 집단교육의 형태로 2013년 9월∼12월까지 주 1회 40

분간 총 9회기의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은 국가인권위원회(2011)

에서 개발한‘알쏭달쏭 권리, 알 권리’의 회기 별 내용과 순서에 따라 핵심권리에 따른 동화를 듣고, 이



야기를 나눈 후 연구대상이 유아교육기관이나 가정에서 수행 할 수 있는 활동을 개별적으로 계획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시행 전과 후 연구대상의 유아인권에 대한 인식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평가는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 주에 실시하였고, 사후평가는 유아인

권교육프로그램이 종료된 다음 주에 시행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과 후에 수집한 각 1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의 처리를

위해 Q표본 분포도에 기록된 진술문항의 번호를 부정(-4)부터 긍정(+4)까지 1점~9점으로 점수화하여

코딩한 후 PC Quanl Program을 이용하여 Q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이겐 값(Eigen value) 1.0을 기준으로 주요인분석(Principle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실시

하였고, 표준점수(Z-score)를 근거로 각 유형에 적합한 문항을 선정하였다. 유형간의 상관을 분석하였

고, 유형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표준점수 ±1.00이상으로 연구대상이 강한 긍정 또는 부정을 보인 진

술문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각 유형 내에서 요인가중치가 높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심층면담

자료를 참고하여 유형의 특성을 밝혔다.

Ⅳ. 연구결과

1.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 참여 전 유아인권에 대한 교사의 인식 분석

1) 1유형: 삶의 기본조건으로서 생존과 안전의 보장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연구대상의 유아인권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한 개의 유

형이 나타났다. 이 유형은 아이겐 값 7.08, 전체변량의 47.18%를 설명하였다. 연구대상 모두가 동일 유

형에 포함됨으로써 유아인권에 대한 유사한 의견과 인식을 갖고 있었다.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 유형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유아가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

해 생존권을 보장받는 것과 심신의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였다. 반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

하는 권리는 유아가 교육과 관련한 원조를 통해 발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과 자신의 의사에 따

라 행동하고 다른 사람과 교섭하는 참여권을 갖는 것, 그리고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릴 경제권을 갖는

것이었다.

이 유형에서 요인가중치가 높은 8번(2.2529)과 9번(1.9648) 교사의 심층면담에 의하면, 이들은 “일단

생명을 누려야 다른 일을 할 수 있고(#7)”“생명은 사람이 살면서 없으면 안 될 것(#7)”이라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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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생명권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유아들은 성인에 비해 힘이나 능력, 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구조해야 하고(#22)”, “유아는 마땅히 보

호받아야하는 존재(#22)”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한편 두 사람 모두 “생활수준은 유아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31)”“경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식이 갖추어져야(#31)” 경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

며, “교육보다는 사람이 굶어 죽어 가는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34)”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유형

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11번 교사의 말처럼 “생명이라는 것이 살아가기 위해 꼭 유지

되어야 하는 삶의 기본 조건”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고, 유아인권에 대한 특별한 신념을 갖고

있기 보다는“아직 미숙하고 도움이 필요한”존재인 유아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유아교사로서의 책무

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따라서 이 유형을 “삶의 기본조건으로서 생존과 안전의 보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형으로 정의하였다.

<표 1> 제1유형의 진술문과 표준점수(±1.00 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7 생명을 누리는 것. 1.93

5 신체를 해칠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1.85

39 아플 때 치료 받을 수 있는 것. 1.53

40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는 것. 1.51

36 감정을 해칠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1.44

9 양육을 제공하고 돌봐주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1.39

1 또래의 신체적 위협이나 언어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1.18

22 전쟁, 화재, 지진, 홍수, 기아 등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즉시 도움을 받는 것. 1.04

12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사귀고 만나는 것. -1.02

21 나이가 들면서 책임이 무거워진다는 것을 아는 것. -1.05

8 배우기 위해서 바라는 만큼의 도움을 얻는 것. -1.06

34 인격과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것. -1.20

23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신만의 장소와 시간을 갖는 것. -1.32

15 자신의 방식대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 -1.35

33 공부 할 장소를 갖는 것. -1.44

31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과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 -2.18

2.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 참여 후 유아인권에 대한 교사의 인식 분석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유아교사의 유아인권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두 개의 유형

을 확인하였다. 두 유형의 아이겐 값은 1유형이 6.08, 2유형이 1.53이었고, 각 40.6%와 10.2%의 설명력

을 갖고 전체 변량의 50.8%를 설명하였다. 1유형에는 9명의 연구대상이 포함되었고, 2유형에는 6명의

연구대상이 포함되었다. 두 유형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r=.33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1) 1유형: 비차별적 생명존중과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1유형이 중요하게 인식한 권리는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으로부터 유아가 생존을 보장받고,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였다. 반면 1유형은 유아가 자신의 의사

에 따라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사생활을 보장받는 것과 교육적 원조를 통해 발달 할 수 있는 권

리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였다.

이 유형에 속하는 교사들은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이고, “아동의 생명 또한

어른과 마찬가지로 모두 다 귀하기 때문에” “생명의 존귀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인권의 기초,

아동은 모두 다 생명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는 말을 통해 생명권이 인류보편적인 기본권이라는 인식

을 갖고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요인가중치가 높아 이 유형을 대표하는 6번 교사는“아플 때 치료받고

(#39)”,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22)”이므로 유아

의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마음껏 쓸 만큼의 돈이 없어도 없는 대로 그 안에서 즐겁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31)” “어디가 되어도 하려고만 하면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할 장소를

갖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유아가 종교, 언어, 피부색, 신분 때문에 차별받아

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2번과 12번 교사는“차별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기본 조건이므로” “유아가 다

른 여러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유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어야 한다”며 비차별적 존중이

인권 실현의 기본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표 2> 제1유형의 진술문과 표준점수(±1.00 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7 생명을 누리는 것. 1.92

39 아플 때 치료 받을 수 있는 것. 1.50

22 전쟁, 화재, 지진, 홍수, 기아 등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즉시 도움을 받는 것. 1.42

5 신체를 해칠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1.35

32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 1.23

40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는 것. 1.20

9 양육을 제공하고 돌봐주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1.13

1 또래의 신체적 위협이나 언어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1.07

28 종교, 언어, 피부색, 신분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것. 1.01

8 배우기 위해서 바라는 만큼의 도움을 얻는 것. -1.08

34 인격과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것. -1.17

23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신만의 장소와 시간을 갖는 것. -1.24

12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사귀고 만나는 것. -1.27

21 나이가 들면서 책임이 무거워진다는 것을 아는 것. -1.31

2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 -1.40

33 공부 할 장소를 갖는 것. -1.53

31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과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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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유형: 권리주체자로서 능동적인 참여와 성장

2유형은 유아에게 기본적인 보살핌을 제공하고 심신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유아를 보호하는 것을 기

본 전제로 유아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의사결정권을 보장하는 참여권, 유아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발달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종교 선택권이나 1유형이 중요한 권리로 여겼던 참

전과 과도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전쟁이나 재해로부터 구호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요인가중치가 높아 이 유형을 대표하는 5번 교사는“아동은 성인처럼 생각이나 몸의 신체구조가 완

전하지 않기 때문에(#5)”신체적 위협상황에서 보호받아야 하지만, “감정은 심리로 연결되며, 눈에 보이

지 않기 때문에 신체적 상해보다 감정을 다치는 것을 보호해야한다(#36)”며 유아가 심신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유아의 발달권에 대한 4번, 5번, 13번 교사의

견해에 의하면,“일반화된 교육(#34)”보다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사람 됨됨이를 배우는 것(#14), 인성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유아가 자신의 능력과 자질이 무엇인지, 그것에 흥미가 있는지 먼저 아는

것”이 정규 교육을 통한 발달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한편 1번과 4번 교사는 “아이

의 생각과 느낌에 관심을 갖고 반영해 주고(#6)”, “부모나 교사는 아동의 입장에서 존중해 주어야(#6)”

하며 “아동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아동과 관계된 계획이나 일을 할 때 아동도 참여하여 자신의 의지

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37)”며 유아가 권리의 주체자로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참여하고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표 3> 제2유형의 진술문과 표준점수(±1.00 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6 자신의 입장이나 희망사항을 존중받는 것. 1.99

36 감정을 해칠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1.95

5 신체를 해칠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1.44

1 또래의 신체적 위협이나 언어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1.39

9 양육을 제공하고 돌봐주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1.29

14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배울 수 있는 것. 1.13

17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자질을 계발하는 것. 1.06

37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 1.03

27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의논할 수 있는 것. -1.05

22 전쟁, 화재, 지진, 홍수, 기아 등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즉시 도움을 받는 것. -1.05

34 인격과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것. -1.12

12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사귀고 만나는 것. -1.21

20 위험하거나 나이에 맞지 않는 노동을 하지 않는 것. -1.33

32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 -1.50

35 자신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것. -1.67

31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과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 -2.39



3) 1유형과 2유형의 차이

1유형과 2유형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1유형이 2유형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유아

의 생존권과 보호권이었다. 즉 1유형은 유아가 전쟁, 노동,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 것과 아

프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생존을 보장받는 것을 중요한 권리라고 생

각하였다.

한편 2유형은 1유형보다 유아의 발달권과 참여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즉 유아가 성장하고 발달

하기 위해 여가와 놀이를 향유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고, 적절한 교육을 통해 능력과 자

질을 개발하는 것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유아 자신의 의지와 욕구를 존중받으면서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스스로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참여적 권리가 유아에게 있음을 강조하였

다.

<표 4> 유형 1과 유형 2의 차이(±1.00 이상)

번호 진술문 유형 1 유형 2 차이

32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 1.23 -1.50 2.73

22 전쟁, 화재, 지진, 홍수, 기아 등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즉시 도움을 받는 것. 1.42 -1.06 2.47

20 위험하거나 나이에 맞지 않는 노동을 하지 않는 것. .82 -1.33 2.15

7 생명을 누리는 것. 1.92 -.08 2.00

39 아플 때 치료 받을 수 있는 것. 1.51 -.44 1.94

28 종교, 언어, 피부색, 신분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것. 1.01 -.32 1.33

40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는 것. 1.20 .04 1.16

23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신만의 장소와 시간을 갖는 것. -1.24 -.23 -1.01

36 감정을 해칠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93 1.95 -1.03

2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 -1.40 -.09 -1.31

11 자신의 나이에 맞는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 -.84 .52 -1.36

24 여가와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것. -.81 .69 -1.50

19 결정해야 할 일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 -.70 .86 -1.56

14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배울 수 있는 것. -.55 1.13 -1.68

6 자신의 입장이나 희망사항을 존중받는 것. .26 1.99 -1.74

17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자질을 계발하는 것. -.69 1.06 -1.75

4) 1유형과 2유형의 공통 의견 

<표 5>는 1유형과 2유형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거나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진술문을 보여

준다. 유아가 심신의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위협적인 상황이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적절한 보살핌

과 양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1유형과 2유형 모두 중요한 권리라고 인식하였다. 반면

두 유형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권리는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종교 선택권을 갖고, 좋아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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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섭하며, 학습을 위한 공간을 갖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발달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적 원조를 받

는 것이었다.

<표 5> 유형 간 합의한 진술문과 표준점수(±1.00 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5 신체를 해칠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1.39

1 또래의 신체적 위협이나 언어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1.23

9 양육을 제공하고 돌봐주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1.21

21 나이가 들면서 책임이 무거워진다는 것을 아는 것. -1.11

33 공부 할 장소를 갖는 것. -1.14

34 인격과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것 -1.14

35 자신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것. -1.19

12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사귀고 만나는 것 -1.24

31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과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 -2.19

3.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 유아인권에 대한 교사의 인식 변화 분석

1)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 시행 전과 후 유형 간 상관분석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 유아교사의 유아인권에 대한 주관적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

해 연구결과 밝혀진 각 유형별 특성,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 시행 전과 후에 실시한 Q 소팅 자료 및

개별교사의 심층면담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교사의 인권의

식을 반영하였던 단일 유형이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교사의 인권의식을 대표하는 두 개

의 유형 중 1유형의 요인구조 및 특성과 거의 같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표 1>과 <표 2>

를 살펴보면, 한두 문항이 빠지거나 추가되는 차이는 있으나 두 유형이 유아 인권의 네 가지 기본권

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중 생존권과 보호권을 가장 중요한 권리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에서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 시행 전과 후에 발견된 세 유형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유

아인권교육프로그램 시행 전의 단일유형인 사전 1유형과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 시행 후 발견된 사후

1유형간의 상관이 r=.92로 매우 높다는 사실에서 두 유형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 시행 전과 후 유형 간 상관분석

유형 사전 1유형 사후 1유형 사후 2유형

사전 1유형(삶의 기본조건으로서 생존과 안전의 보장) 1.00

사후 1유형(비차별적 생명존중과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92** 1.00

사후 2유형(권리주체자로서 능동적인 참여와 성장) .47** .33* 1.00

※ **p<.01, *p<.05



2)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 시행 전과 후 연구대상의 유형별 변화와 요인가중치 분석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 모두 1유형에 분류된 교사

는 9명이었다. 이들은 인구학적 특성에서 특이할 점은 없었으나,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과 후 자신이 속한 유형을 대표할 정도로 요인가중치가 높았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유아인권교육프로

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 모두 안정적으로 높은 요인가중치를 보인 8번 교사의 경우“유아들은 아직

어리니까 보호받아야 마땅한 존재”라서 보호권이 중요하고, “생명의 존귀함 때문에” 생존권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1유형에서 가

장 높은 요인가중치를 보인 6번 교사의 경우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 가장 중요한 권리를

기술한 세 장의 카드를 선택하는 Q 소팅 과정에서 동일한 카드(#7, #22, #39)를 선택하여 유아인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6번 교사는 “인권교육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 안전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되고”, “아이들이 즐겁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잘 보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유

아인권교육프로그램에의 참여가 오히려 유아의 생존권과 보호권에 가치를 둔 자신의 인권의식을 강화

했음을 고백하였다.

한편 유아의 발달권과 참여권을 중요한 권리로 인식한 2유형은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새롭게 등장한 유형이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유형에 속하는 교사는 모두 6명이었는데, 이들

은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는 1유형에 속하였다. 이들이 유형의 변화를 보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았으나 특별한 관련은 없었다. 그러나 유아인권교

육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에 실시한 Q 소팅 카드 분류판에 배치된 카드의 배열에 눈에 띄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요인가중치가 높아 이 유형을 대표하는 3번과 5번 교사의 경우, 유아인권교육

프로그램 참여한 후 유아가 정서적 위협을 하는 사람이나 상황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 것(#36)의

중요성을 이전보다 확고하게 표현한 반면 유아가 전쟁에 참여하거나(#32) 전쟁이나 재해로부터 즉각

적인 도움을 받는 것(#22)의 중요성은 이전보다 낮게 평가함으로써 인권의식의 변화를 보였다. 또한 1

번 교사를 제외하고 2유형에 속하는 모든 교사가 유아가 자신의 입장이나 희망사항을 존중받을 권리

를 갖는 것(#6)에 대해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 참여 전에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유아인권교육프

로그램에 참여한 후 가장 중요한 권리로 인식하는 변화를 보였다. 이에 대해 10번 교사는 “교사로서

경력이 많지만 아동과 관련된 일에 아동이 자기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의사결정이 중

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못했었다”며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참여권이 유아의 기본권으로서 존중

되어야 함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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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 시행 전과 후 연구대상(P표본)의 유형별 요인가중치

번

호
성별

연

령
학력

근무기관

유형
근무경력 직위

춠산·육

아 경험

사전 사후

유

형

요인

가중치

유

형

요인

가중치

1 여자 26 전문대학교 유치원 1∼3년미만 교사 없음 1 1.3357 2 .3282

2 여자 23 전문대학교 유치원 1∼3년미만 교사 없음 1 .2512 1 .7426

3 여자 30 전문대학교 유치원 3∼5년미만 교사 없음 1 .6499 2 1.3833

4 여자 24 전문대학교 어린이집 3∼5년미만 교사 없음 1 1.4124 2 .7811

5 여자 22 전문대학교 어린이집 1∼3년미만 교사 없음 1 1.0033 2 2.0073

6 여자 29 전문대학교 유치원 3∼5년미만 교사 없음 1 1.6945 1 4.5554

7 여자 23 전문대학교 유치원 1∼3년미만 교사 없음 1 1.9643 1 1.6486

8 여자 26 전문대학교 어린이집 3∼5년미만 교사 없음 1 2.2529 1 2.1337

9 여자 25 대학교 유치원 1∼3년미만 교사 없음 1 1.9648 1 2.7244

10 여자 31 전문대학교 어린이집 5∼10년미만 주임 없음 1 1.5310 2 .3711

11 여자 25 전문대학교 유치원 3∼5년미만 교사 없음 1 1.8550 1 .7667

12 여자 24 전문대학교 어린이집 1∼3년미만 교사 없음 1 1.6560 1 1.3778

13 여자 26 대학교 유치원 3∼5년미만 교사 없음 1 .6612 2 .3201

14 여자 24 전문대학교 어린이집 1∼3년미만 교사 없음 1 1.6946 1 2.7935

15 여자 24 전문대학교 어린이집 1∼3년미만 교사 없음 1 1.5643 1 .6661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유아인권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형과 특성을 알아보고, 유아인권교육프로그

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 유아교사의 유아인권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

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에 따라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인권교육프

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유아교사의 유아인권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형과 특성을 알아본 결과 한 개의

유형이 확인되었다. ‘삶의 기본조건으로서 생존과 안전의 보장’이라 명명한 이 유형에 속하는 교사들

은 유아의 생존권과 보호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그에 비해 발달권과 참여권에 대해서는 중요

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권리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장희

수(2009)의 연구에서 아동권리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식과 필요성 모두에서 아동권리협약의 네 가지

기본권 중 보호권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가장 높은 반면 참여권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았던 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교사들은 유아를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

하였고, 단일 유형에 연구대상 모두가 포함됨으로써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 시행 후 유아교사의 유아인권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분석한 결과 두

개의 독특한 유형을 발견하였다. ‘비차별적 생명존중과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로 명명한 1유형은 생존

권과 보호권을 중요하게 여기며 특히 유아가 종교, 언어, 피부색, 신분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고 생각하였다. 아동이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비차별의 원칙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의 기본 원칙이다(UN, 1989). 선행연구에서 학부모와 비교하여 비차별에 관한 기본개념이 권리교육의

내용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각하는 교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가 유아교육현장

에서 타인에 대한 차별 금지를 교육하고,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많이

접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장희수, 2009).

한편 ‘권리주체자로서 능동적인 참여와 성장’으로 명명한 2유형의 경우, 발달권과 참여권을 가장 중

요한 권리로 인식하였다. 즉 유아가 심신의 보살핌을 기반으로 여가와 놀이를 향유하고 타고난 자질

과 능력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의사결정자로서 참여권을 행사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정오순(2009)의 연구에서 유아교사들은 발달권과 참여권이 유엔아동권리협약

의 네 가지 기본권 중 유아교육기관의 연간 생활주제와 관련하여 권리교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

장 높을 뿐만 아니라 모든 연간 교육주제에 따른 권리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미숙(2010)도

유아 인권교육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 의사표현과 바람직한 권리 행사라고 하였는데, 유

아가 적극적인 권리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아교육현장에 유아의 의견을 존중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인권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1유형과 2유형의 공통의견을 살펴본 결과, 두 유형 모두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중

요하게 여겼으나 상대적으로 종교, 경제권, 교육권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유치원 일

일교육계획안에 나타난 유아 인권교육의 내용을 분석한 김숙자 외(2008)는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권리를 강조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종교, 쾌적한 주거생활권, 교육받

을 권리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이러한 권리가 유아의 실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

을 뿐만 아니라 유아의 신념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활동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사의 유아인권에 대한 주관적 인식 변화를 분석한 결과,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시행 전 교사의 유아인권에 대한 의식을 드러낸 단일 유형이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 시행 후 밝혀진

두 유형 중 1유형과 거의 유사한 요인구조를 갖고 있었고 매우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표준점수에 따른 우선순위가 바뀌거나 한 두 문항이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정도의 미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시간 차이를 두고 동일한 피험자에게 실시한 Q 소트들이 서로 상관되어 있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점에서 동일한 두 개의 Q 소트는 없지만 한 개인이 행한 Q 소트들이 무한

히 달라지지도 않으며,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나온 Q 소트들은 상관되어 있고 몇 가지 독립적인 형태

로 형성된다는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흥규a, 2007).

한편 Q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에서 밝혀진 유형과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변인은 무관한 것으로 알

려졌는데(김흥규, 1990), 본 연구에서도 피험자의 인구학적 변인은 각 유형을 설명하는데 관련이 없었

다.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시행 전과 후 유형의 변화를 보이지 않은 9명의 교사들은 단지 삶의 기

본조건으로 생각하였던 생존과 안전에 대한 개념이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에의 참여를 통해 유아가 갖

고 있는 중요한 기본권임을 확인하였고, 유아의 생존권과 보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신들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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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 강화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1유형에서 2유형으로 변화를 보인 나머지 6명의 교사들은

유아인권교육이 유아의 참여권과 발달권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자신들의

인권의식을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였다. 인권교육을 통한 유아교사의 반성적 성찰이

교사의 인권인식 및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배송희(2010)의 연구결과처럼 본 연구도 인권교육이

유아교사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영유아를 돌보고 교육하는 유아교사의 유아인권에 대한 인식을 알

아보고,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해 유아교사의 유아인권 의식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방법의 특성상 소수의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하였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유

아교사의 인권감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폭넓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유아의 권리가 존중받고 유아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유아

와 부모, 가정과 교육기관을 잇는 매개자로서 유아교사의 역할이 크다. 유아교사가 유아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추고 교육현장에서 권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과정과 재교육과정에 유아인권

교육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아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유아인권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자료들을 보급하고 모니터링 함으로써 유아교사의 인권 감수성과 인권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유아교육현장에 유아인권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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